
기후에너지환경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력거래소

제목 과전압 시 안정적 재생에너지 운영을 위한 조사 및 개선 조치

1. 관련 근거

 

 □ 전기사업법 제 18조 제 3 항

전기사업법 제 27조의2 제 1 항, 제 2 항, 제 5 항 

2. 지속운전기능 및 인버터 제원조사 개요

 

ㅇ 주파수 지속운전 : 저주파수, 과주파수일 때 계속 운전하도록 버티는 기능
   * L(H)FRT : Low(High) Frequency Ride Through

ㅇ 전압 지속운전 : 저전압, 과전압일 때 계속 운전하도록 버티는 기능
   * L(H)VRT : Low(High) Voltage Ride Through

ㅇ 인버터 제원조사 : 지속운전기능 개선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인버터 조사

 

3. 전력망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인버터 제원조사 조치명령 내용

 

 ʱ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전력공사 대상 조치명령

  ㅇ 태양광 발전설비(500kW 이상) 대상 인버터 제원조사 시행(제원조사, 재원 마련)

  ㅇ 효력 발생일 : '26.1.1부터 / 조치 기한 : '26.12.31 까지

 ʲ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조치명령

  ㅇ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전력공사 주도 인버터 제원조사에 응답 및 참여해야 하는 

의무 부여

  ㅇ 효력 발생일 : '26.1.1부터 / 조치 기한 : '26.12.31 까지

    ▪ 발전사업자는 천재지변, 곤란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원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

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 요청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 연기가 가능합니다.

    ▪ 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

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

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4. 조치명령 사유

 

 □ 전력망 고장 및 복구 상황에서도 전력계통 신뢰도를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

지속운전기능 개선 필요

 □ 전력시설은 국가 기반 인프라이자 국민 경제의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

(신뢰도 유지)은 국민, 전기사용자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

 □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지속운전기능 개선 필요 

 □ 하여, 지난 '25.9.30일에 사전 안내하였던 내용 중 제원 조사 조치를 시행하려 함

5. 적극적인 성능개선 참여 협조 요청

 

 □ 공공의 안전 확보,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,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 

지속운전기능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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